
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"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안전관리전문기관 대표 귀하

(경유)

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부는 2022.1.27. 시행되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인

50~299인 제조업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, 제거 · 대책 및 통제방안을

마련하고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 · 이행할 수 있도록 「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」을

구성 · 운영하고자 합니다.

* 2021.10.4.~10.22. 자율진단 지원, 2021.10.25.~12.30. 컨설팅 실시

3. 이에, 귀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장이 현장지원단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안내하여 주시기

바라며 , 내실있는 자율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율진단을 지원하고,

사업장 컨설팅 시 사업주와 함께 컨설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붙임 1.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개요 1부.

2.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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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


